
특정조달계약 상 정부기 (제3조제3항 련)

1. 감사원, 국무조정실, 국무총리비서실, 기획재정부, 교육부, 미래창조

과학부, 외교부, 통일부, 법무부, 국방부, 행정자치부, 문화체육

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환경부, 고용노동

부, 여성가족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공정거래 원회, 융 원

회, 국민권익 원회, 방송통신 원회, 국가인권 원회, 국민안 처(공

공질서 유지를 한 물품구매의 경우는 제외한다), 인사 신처, 법제

처, 국가보훈처, 식품의약품안 처, 국세청, 세청, 조달청, 통계청,

검찰청, 병무청, 방 사업청, 경찰청(공공질서 유지를 한 물품구

매의 경우는 제외한다), 문화재청, 농 진흥청, 산림청, 소기업청,

특허청, 기상청 행정 심복합도시건설청

2. 제1호에 따른 기 의 하부조직·특별지방행정기 부속기

[주 1]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기 으로서, 제1호 제2호에 해당

하지 아니하는 기 은 용 상에서 제외한다.

[주 2] 조달청이 2012년 3월 30일에 채택된 정부조달에 한 정

개정 의정서의 부록 Ⅰ의 부속서 2 부속서 3에 규정된 기 을

신하여 조달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 의 양허내용에 따

른다.

[별표 1] <개정 2015.7.13.>


